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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증인협회

2⃞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112277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10.

법무부장관

262. 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

263.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법무부 고시

(2015. 4. 1. ~  2016. 5. 31.)

1⃞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111177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3.

법무부장관

258.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경산

259.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260. 재단법인 다사장학회

261.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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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114400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21.

법무부장관

26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4⃞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115533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30.

법무부장관

265. 대한소방공제회

5⃞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117766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5. 28.

법무부장관

266.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67. 재단법인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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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119988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10.

법무부장관

268. 사단법인 한국도로협회

269.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7⃞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225577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24.

법무부장관

270.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8⃞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227799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13.

법무부장관

271.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272. 국민생활체육회



9⃞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228811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31.

법무부장관

273. 재단법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

274. 재단법인 충청남도체육장학회

275.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76.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277.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장학회

278.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

279.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280. 재단법인 서산인재육성재단

281.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282.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283.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284. 재단법인 부여굿뜨래장학회

285.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286.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

287.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

288.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

289.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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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229988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16.

법무부장관

290.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9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292.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11]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229999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16.

법무부장관

29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2]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333300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19.

법무부장관

294.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한공증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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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강원신용보증재단

296. 경기신용보증재단

297. 경남신용보증재단

298. 경북신용보증재단

299. 광주신용보증재단

300. 대구신용보증재단

301. 대전신용보증재단

302. 부산신용보증재단

303. 서울신용보증재단

304. 울산신용보증재단

305. 인천신용보증재단

306. 전남신용보증재단

307. 전북신용보증재단

308. 제주신용보증재단

309. 충남신용보증재단

310. 충북신용보증재단

311.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312.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13]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334411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3.

법무부장관

313. 재단법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314. 재단법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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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316. 재단법인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317.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18.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319. 재단법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320.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21.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32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323.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324.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325.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326. 재단법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327.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28.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329.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330. 재단법인 여수시청장학회

[14]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334477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7.

법무부장관

33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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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55--00335588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22.

법무부장관

332.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333.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334.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335. 재단법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336. 대한장애인체육회

337.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338.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339.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340.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1.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42.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3.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4. 서울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45.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46.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7.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8.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9. 해바라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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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66--001111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18.

법무부장관

350.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351.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352.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353.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54.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355.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356.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357. 재단법인 현대오일뱅크 일퍼센트(1%) 나눔 재단

358. 항공안전기술원

359.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60.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17]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66--00110066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1.

법무부장관

361.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62.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63.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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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65.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8]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66--00112211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30.

법무부장관

366. 한국공인노무사회

367.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 및 회원조합

368.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69.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370.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양연맹

371. 재단법인 순천대학교발전지원재단

372. 재단법인 강원경찰장학회

373.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9]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66--00113388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12.

법무부장관

374.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및 연합회 회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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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법무무부부 고고시시 제제22001166--00115566호호

의의사사록록 인인증증 제제외외대대상상 법법인인 고고시시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10.

법무부장관

375. 사단법인 국립중앙과학관후원회

376. 사단법인 산업기술혁신포럼

377. 사단법인 광주엔지오시민재단

378. 한국항공진흥협회

379. 재단법인 경상북도교육장학회

380. 재단법인 백엽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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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무부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인증대상 문서에 대하여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

칙 별지 제34호서식 등으로 인증을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표지를 제조한

후, 촉탁인에게 인증서류를 교부하기 前 서류일체를 복사하여 이를 보존하여

야 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서 사본을 보존하면 족하며 보존대상이 되

는 인증서 서식에 공증인이 재차 별도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

다). 

※ 복사 및 보존의 대상이 되는 인증서는 인증부와의 간인(이른바 '머릿간인')까지 마무리된 것

을의미합니다.

※ 보존대상 인증서 사본(즉, 복사가 마무리된 인증서)에 대하여 재차 간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

다.

사사서서증증서서 인인증증절절차차 후후 서서류류보보관관 방방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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